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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는 기업의 다양성 정책 및 차별금지 조항 도입 과정에서 여성임원이 변화의 주체로 기여

하는지 분석한다. 사업체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여성임원이 다양성 정책, 성차별금지 조항, 결혼차별

금지 조항의 도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조직 운영 방식에 따른 조절효과를 확인한다. 분석 

결과, 여성임원은 다양성 정책 및 차별금지 조항의 명문화에 부적(負的)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직 운영 방식에 따라 부적 영향이 정적(正的) 방향으로 전환되는 양상이 나타났

다. 구체적으로, 성과배분제를 운영하거나 조직혁신을 시행하는 기업에서는 여성임원 비율이 증가

할수록 다양성 정책의 명문화와 성차별금지 조항 도입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이는 성과 

중심의 공정성 원칙과 혁신적 조직문화가 형성된 경우 여성임원이 다양성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여성 대표성 확대와 조직적·제도적 조건의 조성이 병행될 때 다양성을 향한 

실질적 변화가 가능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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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오늘날 기업은 다양성 관리라는 새로운 규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는 여성, 고령자, 외국인 노동자 등 노동인구 구성의 변화와 더불어, 2010년

대 후반 이후 ESG·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맞물린 결과이다

(Busch, Bauer & Orlitzky, 2016; 이정기·이재혁, 2020). 한국에서는 노동

시장 내 성별·연령·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규제하는 법률들이 제정되었으

며, 이는 기업들이 다양성에 제도적으로 주목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남녀고용

평등법은 성별·혼인 여부에 따른 고용상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은 채용·임금·승진 등 고용 전반에 걸친 장애인 차별을 규율한다. 고령자고용

법은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2020년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법인은 이사회를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적인 의무를 넘어, 다양성 관리는 기업의 사회적 정당성과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자리 잡고 있다(Dobbin & Kalev, 2022; 성상

현, 2022). 기업은 차별금지, 공정한 처우, 다양성 관리 방침 등을 공식 문서

로 명문화함으로써 정부 규제 및 사회적 정당성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내부 

구성원의 공정한 처우를 보장하고 조직 참여를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고자 한다. 나아가 다양성 관리는 조직의 역량과 성과를 제고하는 핵심 자원

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인력 구성의 다양화를 넘어 포용적 조

직문화의 형성과 형평성 확보를 지향하는 조직 운영 원리로 확장되고 있다

(McKinsey & Company, 2020; 워싱턴, 2023; 김수한, 2026).

그러나 상당수 기업에서 다양성 관리는 여전히 명목적·상징적 수준에 머무

르고 있다. 국내 100대 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은 2019년 3.5%에서 2024년 

6.3%로 상승하는 등 점진적인 개선이 나타났다(뉴스웍스, 2024). 그럼에도 여

성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되는 비율은 0.42%로, 남성(1.6%)의 약 4분의 1 수

준에 그치고 있다. 조사 대상 기업의 81.1%에서 여성 사내이사가 전무한 것으

로 나타났다(헤럴드경제, 2025). 이는 여성임원의 존재가 실질적인 성별 격차 

해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은 국제 비교에서도 확인되는데, 2025년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

국은 OECD 29개국 중 28위를 기록하며 13년째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The 

Economist, 2025). 여성 평균 임금 격차 역시 29.3%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OECD, 2024). 이는 일부 지표상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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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확대가 구조적 변화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에서 기업 다양성 연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첫째, 다양

성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둔 접근이다(성상현·김대룡, 2011; 

성효용·김혜선·노원, 2023). 이들 연구는 성별, 교육수준 등 인적 구성의 다양

성이 재무적 성과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며, 경제적 관점에서 다양

성의 가치를 제시했다. 다만 사외이사의 재량권이나 지배구조의 특성에 따라 

다양성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양성이 기업 성과로 이어

지기 위한 조건을 강조한다(한주희·김봉진, 2013; 김수한, 2015).

둘째, 다양성이 조직구성원의 심리적 태도와 인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연구이다(임희정, 2010; 이민아·전예진, 2023; 박민희·조대연, 2025). 이

러한 논의는 조직구성원의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가 형성될 때 

다양성이 조직몰입과 구성원의 직무 만족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셋째, 기업 다양성 현황과 다양성 연구 동향을 검토하는 연구들이다(배영주, 

2010; 안소영·조상미·조정화, 2019; 조홍용·김종순·김고헌, 2022; 성상현, 

2022). 2010년대까지 한국의 다양성 논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기반한 인

력 다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소수자 인력을 채용하고 승진시키

는 것만으로는 실질적 다양성을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

서(최성주·이근주·최유진, 2018), 근래에는 다양성 확대를 위한 다층적 분석 

모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선행연구는 다양성이 어떠한 조직 맥락에서 제도화되는지를 충분히 분석하

지 못했으며, 이러한 변화를 실제로 이끄는 조직 내 행위 주체에 관한 논의 

역시 제한적이었다. 특히 기업 의사결정의 핵심 위치에 있는 여성임원이 다양

성 정책의 도입과 확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

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다양성의 결과가 아닌 다양성 정책 도입 메커니즘에 주목

함으로써, 기업이 어떠한 조건에서 다양성을 제도화하는지를 분석한다. 아울

러 여성임원을 다양성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제도 도입의 행위 주체로 접근하

고, 이들의 영향력이 조직의 제도 채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여성임원의 

영향력이 조직의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기업 다

양성이 특정한 조직적 조건 속에서 선택·확산되는 과정임을 규명하고자 한다.

다양성 정책은 성별, 연령, 장애, 고용형태 등 넓은 범주를 포괄한다. 이 연

구는 한국 사회에서 젠더불평등이 심각하고 기업의 다양성 논의가 성별, 결혼, 

출산 및 자녀돌봄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해, 다양성 정책 명문화, 성차

별금지 조항, 결혼차별금지 조항에 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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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논의

1. 여성임원의 역할

여성임원이 다양성 정책을 증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반된 관점이 

존재한다. 한편에서는 여성임원이 조직 내 변화의 주체로서 다양성 및 차별금

지 정책을 공식적으로 명문화하고 성평등을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

다. 다른 한편에서는 여성임원이 명확한 권한 없이 상징적으로만 활용되거나, 

오히려 추가적인 다양성 제도화를 저해하는 역설적 효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한

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여성임원의 영향력이 그들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조직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1) 변화의 주체

기업에서 임원과 같은 고위직 관리자는 제도의 공식적 채택을 이끄는 데 핵

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그중에서도 여성임원은 인사제도의 설계와 운영에 관

한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을 바탕으로 공정한 채용·승진 절차를 마련하고, 다

양성의 중요성을 조직 전반에 전파한다(Dobbin, Kim & Kalev, 2011). 이러

한 맥락에서 여성임원은 조직 내 변화의 대리인으로서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와 

포용적 인사 관행의 형성을 촉진한다. 실제로 여성 관리자의 비율이 높은 기업

일수록 성별 임금격차가 낮고, 성평등적 인사정책이 강화되는 경향이 확인된

다(Cohen & Huffman, 2007; Skaggs, Stainback & Duncan, 2012).

임원의 권한은 조직의 수직적 위계를 통해 전달되며 조직 구조를 재편한다. 

이사회나 고위 경영진 수준의 여성 진출은 조직의 성별 직무 분리를 완화하는 

기제로 작용한다(Stainback, Kleiner & Skaggs, 2016). 즉 상위 직급의 여성 

리더들이 하위 직급의 여성 비중을 높이는 사회적 동질 재생산(homosocial 

reproduction)을 주도함으로써, 성별화된 조직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내부 변화 주도자 역할을 수행한다(박철형·조영곤, 2022).

또한 동종선호 메커니즘에 의해 여성임원은 여성 부하직원의 경력 개발에 

기여하기도 한다. 여성임원은 여성 부하직원과의 동질성으로 인해 활발하게 

상호작용하고, 이들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내리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

호작용은 여성들에게 기업의 주요 정보와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Ibarra, 1993). 실제로 고위직 여성임원 비율과 여성 



여성임원이 기업의 다양성 정책 도입에 미치는 영향: 성과배분제와 조직혁신의 조절효과 9

중간관리자의 승진 및 임금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기업에서 고위직 여

성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여성 중간관리자의 임금과 승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최부경·안지영, 2020). 이는 여성임원이 단순한 상징적 존재가 아니라, 

조직 내 불평등 관행을 억제하고 제도적 변화를 이끄는 행위자임을 시사한다.

여성임원의 정책적 추진력은 이들이 속한 조직과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다. 혁신 지향적 문화가 형성된 기업일수록 고위직에서의 성별 다양성이 유의

미한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Dezsö & Ross, 2012; 김수한, 2026). 

혁신적인 조직 맥락이 여성임원의 역량을 수용하고 제도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평적 조직문화를 가진 기업에서 성별 다양성이 조직 성과에 

기여하며(김수한, 2015), 성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임원의 영향력이 강화

되는 경향이 있다(Post & Byron, 2015). 이러한 연구는 여성임원에 대한 정

당한 평가와 수용성이 보장되는 환경이 뒷받침될 때, 여성임원의 영향력은 긍

정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형식적 대표성과 구조적 한계

그러나 여성이 고위직에 임명되었다 하더라도 다양성 확대나 제도적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일부 기업에서는 여성임원 선임이

나 DEI(diversity, equity, inclusion) 정책을 외부에 강조하면서도, 인적 구

성의 실질적 변화나 제도 개선 없이 형식적 대응에 머무르는 사례가 나타난다. 

이러한 기업들은 여성임원을 상징적으로 활용하거나 관련 정책을 대외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외부의 사회적 기대를 충족하는 것처럼 보이려는 전략을 취한다

(Baker et al., 2024; Childress, Nayyar & Gibson, 2024; 강민정 외, 

2018). 이 경우 여성임원의 존재는 조직의 내부와 외부에 다양성을 실천하고 

있다는 신호로 기능하며, 별도의 다양성 정책의 명문화나 차별금지 조항 도입

의 필요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여성임원이 상징적 도구로 활용되는 문제 외에도, 여성임원 자신이 

다른 여성의 진출을 저해하는 경우도 있다. 소수자로서 조직 내에서 자신의 

능력과 자격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여성임원은 정체성 위협(identity 

threat)을 경험한다(Duguid, Loyd & Tolbert, 2012). 정체성 위협은 자신

이 속한 집단(여성)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때문에 자신의 능력이 제대로 평

가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위협을 느낀 여성임

원은 다른 여성을 편애한다는 인식을 피하기 위해, 역설적으로 여성 부하직원 

지원이나 성평등 정책 추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엄승미·김영미,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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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여성임원이 다양성 정책 명문화를 주도하기보다 현상 유지를 선택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제한된 고위직을 두고 경쟁하는 영합(zero-sum) 구조에서는 여왕벌 신드

롬(queen bee syndrome)이 나타나기도 한다. 유리천장을 깨고 고위직에 오

른 여성들은 자신이 겪은 어려움을 다른 여성들도 극복해야 한다고 여기며, 

후배 여성들에 대해 남성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정한나, 2017; 황성

수, 2017). 고된 승진 과정을 보상받으려는 심리적 기제로 인해 여성 후배를 

지원하지 않거나, 다양성 정책이 특혜라고 인식하며 반대하기도 한다. 여왕벌 

신드롬을 보이는 여성임원은 차별금지 조항이나 다양성 정책의 명문화를 불필

요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해 관련 제도 변화를 추진하는 데 소극적으로 대응

한다. 결과적으로 여성임원의 존재가 오히려 조직 내 다양성 제도화를 지연시

키는 역설적 결과로 이어진다.

개인의 심리적 요인을 넘어, 여성임원은 구조적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

하기 어려운 위치에 놓이기도 한다. 유리절벽(glass cliff) 현상이 대표적인데, 

여성들은 기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리더 직책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Ryan 

& Haslam, 2005). 기업은 위기 상황에서 여성의 공감능력이나 대인관계 기

술을 필요로 하지만, 정작 실패 위험이 높은 직위에 배치된 여성임원에게는 

남성임원 만큼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여성임원은 남성 임원보다 더 엄격

한 감시와 압력을 받으며, 실패 시 더 큰 책임과 페널티를 부담한다(Cook, 

Glass & Ingersoll, 2024; 우양호, 2021). 이러한 구조적 제약은 여성임원이 

다양성 정책이나 차별금지 조항과 같은 제도적 변화를 추진할 여력을 제한한

다. 위기 관리에 집중해야 하고, 실패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제도 개

혁을 주도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성임원은 다양성 워싱(diversity washing) 도구로 활용되거나, 정

체성 위협과 여왕벌 신드롬으로 인해 다른 여성을 지원하는 데 소극적이거나, 

유리절벽으로 인해 실질적 권한이 제약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형식적 대표

성에 머물 수 있다. 이는 여성임원의 존재만으로는 다양성 제도화가 자동적으

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여성임원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적 조건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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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운영 논리 

여성임원이 다양성 제도화의 핵심적 행위자가 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구조와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젠더화된 조직이론은 조직의 구조와 규범 속에 성

차별이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Acker, 1990). 조직의 원칙과 관행, 이상적 

노동자 규범은 남성 중심의 전일제 노동을 전제로 하며, 장시간 근무와 헌신 

중심의 주관적 평가 관행은 결과적으로 여성의 경력 기회를 제한한다(Turco, 

2010; Ely, Ibarra & Kolb, 2011). 이처럼 젠더화된 조직 구조는 여성임원

을 상징적 존재에 머물게 하고, 다양성 정책을 추진할 여력을 제약한다.

조직 운영 방식의 변화는 이러한 제약을 완화하고 구조적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조직 운영 방식은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는데, 이 연구는 그중 성과주의 

보상체계와 조직혁신에 주목한다. 첫째, 성과주의 보상체계는 장시간 근무와 

헌신이라는 주관적 기준 대신 성과라는 객관적 기준을 평가의 중심에 둠으로

써 젠더화된 평가 관행을 약화시킨다(Castilla, 2008). 둘째, 조직혁신은 기존

의 관행과 위계를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다양성을 조직 경쟁력의 요소로 내재

화하고, 새로운 인력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수용성을 높인다(McKinsey & 

Company, 2020; Ely & Thomas, 2001). 이 두 가지 요인은 각각 평가 공

정성과 변화 수용성이라는 경로를 통해 다양성 제도화에 영향을 미치며, 여성

임원의 영향력이 실현될 수 있는 조직적 조건을 형성한다.

이하에서는 성과주의 보상체계와 조직혁신이 다양성 및 차별금지 규범의 명

문화로 이어지는 과정과, 이러한 조건 속에서 여성임원의 영향력이 어떻게 달

라지는지를 검토한다.

1) 성과주의 보상체계

보상체계는 조직에서 무엇을 가치 있는 기여로 인정하고 어떠한 행동을 정

당한 것으로 간주할지를 규정하는 핵심적 장치이다. 특히 성과주의 보상체계

는 헌신과 충성에 기반한 전통적 평가 관행을 재편하고, 기여와 보상의 연계를 

명시함으로써 조직공정성에 대한 새로운 규범을 확립한다. 한국 기업의 보상

체계는 오랫동안 근속연수, 직급, 조직 헌신을 중시해 왔다(배종석·박오원, 

2005). 헌신은 성과뿐 아니라 장시간 근무, 회식 참여, 상사와의 관계 유지 등

을 포괄하며, 평가 과정에서 주관적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박기남, 2002). 

가족 돌봄 책임을 주로 담당하는 여성은 장시간 근무나 회식 참여에 제약을 

받고, 남성 중심의 비공식 네트워크에 접근하기 어려우며, 인사 과정에서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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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김화연·이숙종, 2020; 오혜은, 2017).

성과주의 보상체계는 평가의 초점을 투입한 시간에서 달성한 성과로 전환하

며, 조직공정성에 대한 관심을 강화한다(Moorman, 1991). 조직공정성은 분

배 공정성, 절차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의 세 차원으로 구분되는데

(Colquitt, 2001),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배 공정성은 기여와 보상의 

비율이 타인과 비교했을 때 공정한가에 대한 인식이며(Adams, 1965), 절차 

공정성은 결과를 결정하는 과정이 공정하게 설계되었는가에 대한 인식이다

(Leventhal, 1980). 상호작용 공정성은 평가 과정에서 구성원이 존중받는다

고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Greenberg, 1993). 

성과주의 보상체계는 명확한 지표와 투명한 절차를 요구하며, 재량적 판단

이 개입할 여지를 축소한다. 조직공정성이 중시되는 환경에서 차별은 공정성 

원칙의 침해로 인식되며, 조직은 차별금지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제도적 압력

에 직면한다.

성과배분제는 부서 단위의 집단 성과를 구성원에게 공유하는 제도로, 개인 

간 경쟁보다 집단성과의 극대화를 전제로 한다(이장원·이상준, 2020). 집단 

성과 배분은 모든 구성원의 기여가 공정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규범적 기대

를 내포한다(Kruse, Freeman & Blasi, 2010). 특정 구성원이 차별을 경험할 

경우 협력의 전제는 약화되며, 집단 성과에 기여할 유인이 줄어든다. 

성과배분제는 구성원 간 이해관계의 정렬을 통해 협력적 규범을 강화한다

(Williams & O’Reilly, 1998; Chatman & Flynn, 2001). 특히 한국 사회에

서는 남성이 여성의 진출을 제로섬 경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완화한다(Joo 

et al., 2023). 집단 성과 달성이 보상의 전제가 되면, 여성 동료와의 협력은 

남성 개인의 이익과도 직접 연결되며, 성별 간 관계는 경쟁이 아니라 공동 목

표 달성의 문제로 재구성된다.

또한 성과배분제를 운영하는 조직에서 성과와 공정성을 강조하면서도 채용

이나 승진 과정에서 차별이 지속된다면, 조직이 표방하는 원칙과 실제 운영 

간의 내적 일관성이 훼손된다. 이러한 모순은 노동조합과 ESG 평가 등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비판적 평가를 초래하며, 차별금지를 공식 규정으로 채택하

도록 하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성과주의 보상체계는 여성임원이 다양성 정책을 제안하고 그 제안이 조직 

내에서 해석, 수용되는 맥락을 변화시킨다. 평가 기준이 성과로 명시되면 여성

임원의 기여 역시 성과 지표를 통해 공식적으로 드러나며, 여성임원의 정책 

제안은 성과를 창출한 주체가 제시하는 조직 운영의 선택지로 인식될 가능성

이 높아진다. 나아가 성과주의는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원칙을 확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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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는 성과와 무관한 속성에 근거한 차별을 배제해야 한다는 규범적 요구로 

확장된다. 또한 여성임원은 차별금지와 다양성 정책을 조직이 이미 채택한 성

과주의 원칙과 일관된 제도적 선택으로 제시할 수 있다. 절차적 공정성이 제도

화된 조직에서는 다양성 의제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위험 부담이 상대

적으로 완화되며, 정책 논의가 조직 운영의 합리성에 관한 논의로 전환될 여지

가 커진다.

그러나 성과주의 보상체계가 다양성 제도화에 미치는 영향은 단선적이지 않

다. 개인별 성과평가와 보상을 강조하는 방식은 내부 경쟁을 심화시켜 오히려 

여성을 배제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성과주의가 초래하는 내부 경쟁은 

협력을 약화시키고 조직 전체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Deming, 1986). 또

한 조직 내 권력과 기회를 둘러싼 경쟁 구조 속에서 소수집단이 체계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Kanter, 1977; van Dijk et al., 

2020). 

특히 성과주의를 조직의 핵심 가치로 강조할수록 관리자들이 스스로를 공정

하다고 인식하게 되어 오히려 암묵적 편견이 강화되며, 그 결과 동일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여성에게 더 낮은 보상이 주어지는 불평등이 나타날 수 있다

(Castilla & Benard, 2010). 더욱이 성과평가는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경험 편향, 근접성 편향, 내집단 편향과 같이 평가자의 

인식 구조에 내재한 편향들은 여성에게 불균형적으로 작용하며, 평가 기준이 

성과로 명시되더라도 실질적 공정성은 담보되지 않을 수 있다(Cecchi- 

Dimeglio, 2023). 집단 성과배분제는 구성원 간 협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

다. 그러나 집단이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자신들과 다른 구성원을 

배제하려는 경향, 즉 집단 이기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존재한다.

2) 조직혁신

조직 운영 혁신은 기업이 다양성을 인식하는 방식을 변화시킨다. 동질적 구

성원으로 이루어진 조직은 정보와 관점의 중복으로 인해 기존 관행의 한계를 

인식하고 변화를 도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질적인 배경과 경험을 가진 구성

원의 참여가 중요해진다(Burt, 2004; Uzzi & Spiro, 2005). 인지적 다양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복잡한 문제 해결 상황에서 서로 다른 관점이 결합될 때 

조직 성과가 극대화된다(Page, 2017). 서로 다른 문제해결 방식과 해석 틀을 

가진 구성원은 동일한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인식하며, 주류 집단이 간과한 

비효율을 발견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조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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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시도하는 기업은 다양성을 관리해야 할 비용이 아니라 새로운 해법을 

생산하는 자원으로 인식하게 된다(Page, 2017; Østergaard, Timmermans 

& Kristinsson, 2011).

혁신은 불확실성과 실패 위험을 수반한다. 구성원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

안하고 실험적 방법을 시도하려면 심리적 안정감이 필요하다(Edmondson, 

1999; 2019).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직은 기존 관행에 대한 도전을 허

용하고, 실패를 학습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경험을 축적하게 된다. 창의성과 혁

신에 관한 연구는 개방성과 다양성이 창조적 성취의 핵심 조건임을 보여준다

(Simonton, 1997; 2004).

조직혁신과 여성임원의 영향력은 독립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조직혁신을 

추진하는 기업에서는 여성임원이 제공하는 다양한 경험과 관점이 조직 성과를 

높이는 자원으로 인식된다. 조직은 혁신 과정에서 다양성의 전략적 가치를 이

미 학습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여성임원이 제안하는 다양성 정책이나 차별금

지 조항은 조직 규범에 대한 예외적 요구로 해석되기보다, 조직이 추구해 온 

혁신 논리와 정합적인 제도적 선택으로 수용된다(Thomas & Ely, 1996; 

Dobbin & Kalev, 2016).

조직혁신 과정에서 형성된 심리적 안전감과 포용적 환경은 여성임원의 역할

을 뒷받침한다. 기존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나 제도 개선 요구가 개인의 정체

성에 대한 주장이나 갈등 유발 행위로 치부되지 않고, 조직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합법적 논의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진다(Nishii, 2013).

제도 변화 연구는 조직 내 행위자가 새로운 규범을 무에서 창출하기보다, 

이미 정당화된 논리를 조직 맥락에 맞게 번역하고 구체화함으로써 제도화를 

촉진한다고 설명한다(Czarniawska & Joerges, 1996; Boxenbaum & 

Battilana, 2005). 여성임원은 조직혁신 과정에서 형성된 ‘다양성은 혁신에 

기여하는 자원’이라는 인식을 다양성 정책이나 차별금지 조항과 같이 구체적

이고 집행 가능한 제도 규범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번역자로 작용한다. 

다만 조직혁신이 항상 다양성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혁신의 목표가 

효율성과 신속성에 집중될 경우, 조직은 의사소통 비용이 낮고 업무 방식이 

유사한 동질적 집단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Ju & Kim, 2025). 이 

경우 혁신은 다양성을 조직의 자원으로 활용하기보다 기존 주류 집단 중심으

로 조직을 재편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

선행연구는 다양성 정책의 실질적 작동과 조직 문화의 변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최고경영자(CEO)의 진정성을 강조한다. CEO의 다양성에 대한 신

념과 가치는 친다양성 행동을 매개하여 조직의 다양성 관행으로 이어질 수 있



여성임원이 기업의 다양성 정책 도입에 미치는 영향: 성과배분제와 조직혁신의 조절효과 15

다. 그러나 이러한 신념이 실질적 조직 변화로 직접 전환되지는 않는다(Ng & 

Sears, 2020). CEO가 다양성을 지지하더라도 이를 실질적 조직 변화로 전환

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기제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다양성 워싱이나 제도

와 실행 간 디커플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워싱턴, 2023). 조직혁신이 다양

성 제도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혁신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최고경영자의 의지

와 조직 문화적 뒷받침이 전제되어야 한다(김수한, 2026).

Ⅲ. 자료 및 분석방법 

1. 자료 

이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조사한 사업체패널조사(Workplace Panel 

Survey)를 이용한다. 사업체패널조사는 기업의 전반적 경영환경, 인적관리체

계, 노사관계 등을 조사하기 위해 30인 이상 사업체를 모집단으로 삼는다. 

2005년부터 2021년까지 격년으로 총 9차에 걸쳐 조사되었으며, 인사담당자, 

노사관계 담당자, 노동조합 대표를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한다(이경희 외, 

2024).

이 연구는 사업체패널조사에 포함된 사전설문지와 인사담당자용 설문을 이

용한다. 사전설문지를 통해서는 근로자 현황과 재무현황을 파악하고, 인사담

당자용 설문을 통해서는 사업장 특성과 고용현황 및 관리, 보상 및 평가, 인적

자원관리 및 작업조직, 인적자원개발, 기업복지 및 산업재해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무엇보다 기업이 시행하는 다양한 제도와 관리 현황 등을 포함하고 있어 

조직적 관점에서 다양성 정책 명문화와 차별금지 조항 도입 요인을 분석하는 

데 적합하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시간적 선후를 구분하기 위해 독립변수는 2019년

에 조사한 8차 자료를, 종속변수는 2021년에 조사한 9차 자료를 활용한다. 

분석 대상은 1,760개 사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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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 측정과 기술통계 

1) 종속변수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사업체에서 근로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정한 처우

를 규정하는 정책의 도입 여부(다양성 정책 명문화), 성차별금지 조항 포함 여

부, 결혼차별금지 조항 포함 여부이다.

다양성 정책 명문화는 "작년 말 기준으로 귀 사업장에서는 전체 근로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인력의 다양성을 관리하는 정책이 공식적으로 문서화

되어 있습니까?"라는 설문을 활용해 측정했다. 성차별금지 조항의 포함 여부

는 다양성 정책을 명문화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을 통해 측정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다양성) 정책이 공정한 처우나 차별 금지(또는 예방)에 관

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묻는 문항에서, 응답 기업이 ‘성별’ 항목을 선택했는지

를 기준으로 측정했다. 결혼차별금지 조항 역시 같은 문항에서 ‘결혼’ 항목의 

선택 여부를 통해 측정했다. 세 변수는 모두 이항변수(1/0)로 측정했다.

2021년 1,760개 사업체 중 다양성 정책을 명문화한 사업체는 37.3%였으

며, 성차별금지 조항을 포함한 사업체는 31.3%, 결혼차별금지 조항을 포함한 

사업체는 24.2%였다.

2) 독립변수 및 조절변수

독립변수는 사업체 전체 임원 중 여성임원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조절변수인 

성과배분제는 경영성과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배분하는 제도의 

운영 여부로 측정했다. 이는 "귀 사업장에서는 성과배분제도(기업·공장 및 부

서단위의 경영성과가 목표치를 상회할 경우 일정 부분을 집단적으로 근로자에

게 현금이나 주식 등의 형태로 사후적으로 집단적 성과급 배분)를 운영합니

까?"라는 문항을 사용했다. 조직혁신은 조직의 역량이나 효율 개선을 위해 새

로운 조직 운영 방식을 실행했는지 여부이다. 설문 문항은 "작년 한 해 동안 

귀 사업장은 조직혁신을 실행하였습니까?"를 활용했다. 이는 업무수행방식, 지

식관리방식, 외부 조직과의 관계 개선 등 새로운 조직 운영 방식을 실제 도입한 

경우를 의미한다. 성과배분제와 조직혁신은 모두 이항변수(1/0)로 측정했다.

2019년 1,760개 사업체 중 여성임원 평균 비율은 약 7%였으며, 성과배분

제를 운영하는 사업체는 26.1%, 조직혁신을 도입한 기업은 24.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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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 변수

다양성 정책 도입 과정에서 기업 내부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도의 수용 또

는 해석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내부자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여성근로자 

비율, 장애인 근로자 유무를 통제변수로 포함했다(Pfeffer, 1993; 김준·강혜

진·김수한, 2024). 또한 제도적인 압력과 글로벌 규범 등을 받아들이는 과정

에서 인사 전문가 집단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HR 전문가의 외부 네트

워킹, 인사자문 경험, 인사위원회 유무를 통제했다(Kelly & Dobbin, 1998; 

Baek, Kelly & Jang, 2012). 이외에도 산업, 지역, 노조, 1인당 임금, 기업규

모, 사업체 업력, 상장여부를 통제변수로 포함했다. 이 연구에 사용한 종속변

수와 독립변수, 통제변수의 평균값과 표준편차, 최댓값, 최솟값 등의 기술통계

는 <표 1>에 제시했다.

변수 평균값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다양성 정책 명문화 0.373 0.483 0 1

성차별금지 조항 0.313 0.464 0 1

결혼차별금지 조항 0.242 0.428 0 1

여성임원 비율(%) 7.049 16.202 0 100

성과배분제 0.261 0.439 0 1

조직혁신 0.244 0.430 0 1

여성근로자 비율(%) 28.006 23.481 0 100

장애인근로자 유무 0.516 0.499 0 1

외부네트워킹 0.324 0.468 0 1

인사자문 0.457 0.498 0 1

인사위원회 0.479 0.499 0 1

산업

 제조업 0.478 0.499 0 1

 건설업 0.088 0.284 0 1

 유통업 0.148 0.356 0 1

 서비스업 0.081 0.274 0 1

 통신 및 전문기술 0.086 0.281 0 1

 금융업 0.027 0.162 0 1

 부동산 0.087 0.282 0 1

지역

 수도권 0.486 0.499 0 1

<표 1> 기술통계

N=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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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이 연구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해 기업의 다양성 정책 명문화와 차별

금지 조항 포함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이항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독립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적합한 방법이

다. 종속변수는 다양성 정책의 명문화 여부와 성차별금지 조항 포함 여부, 결

혼차별금지 조항 포함 여부이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시간적 선후 관계를 명확히 하고 내생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차설계를 적용했다. 즉, 종속변수는 2021년 조사를 이용해 

다양성 정책의 명문화, 성차별금지, 결혼차별금지를 각각 측정했다. 독립변수

는 2019년 조사를 통해 여성임원 비율, 조절변수인 성과배분제 시행, 조직혁

신을 측정했다. 

조절효과를 포함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ln   


        

   ×    ×   

p는 기업이 다양성 정책을 명문화할 확률, 성차별금지 조항을 포함할 확률, 

결혼차별금지 조항을 포함할 확률을 각각 의미한다. 독립변수인 FER은 여성

임원 비율(female executive ratio), PS는 성과배분제(profit sharing) 시행 

여부, IV는 조직혁신(innovation) 시행 여부를 나타낸다. FER×PS와 FER× 

변수 평균값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광역시 0.195 0.396 0 1

 기타 0.318 0.465 0 1

노조 0.324 0.468 0 1

1인당 임금(log) 4.016 0.416 2.411 5.395

기업규모 

 100명 이하 0.442 0.496 0 1

 100-300명 0.314 0.464 0 1

 300-500명 0.110 0.313 0 1

 500명 이상 0.132 0.339 0 1

사업체 업력(연도) 28.330 14.876 6 116

상장 여부 0.176 0.381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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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는 성과배분제 및 조직혁신의 여성임원 비율에 대한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상호작용항이며, Controls는 산업, 기업 규모, 업종 등 통제변수를 의미

한다.

독립변수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승산비를 해석해야 하며, 승산비는 

독립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종속변수의 승산이 몇 배 증가하는지를 보여준

다. 승산비가 1보다 클 경우 정적(正的)인 효과를 나타내며, 1보다 작을 경우 

부적(負的)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한다. 모든 분석은 Stata 18을 이용

해 수행했다.

Ⅳ. 분석 결과 

1. 다양성 정책 명문화 과정에서 여성임원의 효과

기업의 다양성 정책 및 차별금지 조항 명문화 과정에서 여성임원이 미치는 

영향을 <표 2>에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다양성 정책 명문화(모델 1), 성차별금

지 조항 포함 여부(모델 2), 결혼차별금지 조항 포함 여부(모델 3)로 나누어 

분석했다.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다양성 정책 명문화 성차별금지 조항 결혼차별금지 조항

여성임원 비율
-0.007
(0.004)

-0.007
(0.004)

-0.005
(0.004)

성과배분제
0.478***
(0.124)

0.368**
(0.127)

0.390**
(0.133)

조직혁신
0.590***
(0.127)

0.546***
(0.129)

0.400**
(0.136)

산업 (준거 = 서비스업)　

 제조업
-0.369
(0.219)

-0.280
(0.225)

-0.215
(0.237)

 건설업
-0.308
(0.286)

-0.395
(0.299)

-0.389
(0.323)

 유통업
-0.465
(0.246)

-0.377
(0.252)

-0.164
(0.265)

<표 2> 다양성 정책 명문화 및 차별금지 조항 도입에 관한 로지스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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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p<0.001, **p<0.01, *p<0.05;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다양성 정책 명문화 성차별금지 조항 결혼차별금지 조항

 통신 및 전문기술
-0.253
(0.268)

-0.278
(0.275)

-0.129
(0.286)

 금융업
0.500

(0.391)
0.502

(0.380)
0.363

(0.374)

 부동산
-0.737*
(0.292)

-0.632*
(0.305)

-0.305
(0.321)

지역 (준거 = 수도권)　

 광역시
-0.093
(0.148)

-0.250
(0.157)

-0.243
(0.167)

 기타
0.134

(0.129)
0.028

(0.134)
-0.087
(0.143)

 노조 유무 
0.269

(0.138)
0.171

(0.141)
0.019

(0.150)

1인당 임금(log)
0.209

(0.162)
0.282

(0.172)
0.494**
(0.188)

기업규모(준거 = 100인 이하)　

  100-300인
-0.063
(0.138)

-0.098
(0.144)

-0.086
(0.156)

  300-500인
0.019

(0.198)
-0.153
(0.205)

-0.059
(0.216)

  500인 이상
0.199

(0.198)
0.174

(0.201)
0.250

(0.209)

사업체 업력(연도)
-0.004
(0.004)

-0.002
(0.004)

-0.001
(0.004)

상장 여부
0.199

(0.151)
0.252

(0.153)
0.167

(0.161)

여성근로자 비율
0.005

(0.003)
0.004

(0.003)
0.006

(0.003)

장애인근로자 유무
0.222

(0.118)
0.359**
(0.123)

0.311*
(0.132)

외부네트워킹
0.274*
(0.125)

0.299*
(0.129)

0.324*
(0.136)

인사자문
0.119

(0.116)
0.059

(0.121)
-0.000
(0.130)

인사위원회
0.865***
(0.114)

0.954***
(0.120)

0.971***
(0.131)

상수
-2.148**
(0.725)

-2.807***
(0.769)

-4.106***
(0.844)

관찰 수 1,760 1,760 1,760

Adj.R-squared 0.125 0.126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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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임원은 다양성 정책 명문화와 성차별금지 조항, 결혼차별금지 조항 도

입에 부적 방향의 계수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모델 1, 2, 

3). 해외 연구는 기업이 여성이나 소수자 임원을 다양성 실천의 상징적 신호로 

삼으면서, 추가적인 제도적 개입이나 규범 명문화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을 보고해 왔다(Duguid et al., 2012). 한국 기업에서도 여성임원은 다양

성 정책과 차별금지 정책을 촉진하는 행위자라기보다 다양성의 상징적 표식으

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으며, 제도적 조건이나 조직문화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여성 대표성 확대가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이 연구의 표본에 포함된 상당수 사업체에서 여성임원 자체가 없거

나 그 수가 매우 적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분석 대상인 1,760개 기업 

중 여성임원이 1명도 없는 사업체가 1,337개(75.97%)였으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수적 임계치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여성임원의 

존재 여부와 임계질량이론(Kanter, 1977)에서 제시하는 15%를 기준으로 변

수를 구성해, 분석 결과를 <표 3>에 제시했다. 

모델 1은 <표 2>의 결과를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여성임원 비율이 다양성 

정책 명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모델 4는 여성임원 존재 여부의 효과, 

모델 5는 여성임원 비율 15% 이상의 효과를 검토한다(<표 3> 참고). 통제변수

는 <표 2>와 동일하며, 핵심 결과 변수만 제시했다.

<표 3>이 보여주듯이, 여성임원의 비율, 여성임원 존재, 여성임원 비율 15% 

이상 등 모든 경우에서 여성임원은 기업의 다양성 정책 명문화에 부적(負的)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임원 존재, 여성임원 비율 15% 이

상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負的)인 영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임원의 수적인 확보가 기업 내 다양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오히려 기업은 소수의 여성임원을 선임하는 것만으

로 다양성 목표를 달성했다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즉 실질적인 

조직구조 변화 없이 여성임원의 대표성만을 강조하는 방식은 오히려 기업의 

다양성 정책 명문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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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모델 1 모델 4 모델 5

다양성 정책 명문화 다양성 정책 명문화 다양성 정책 명문화

여성임원 비율
-0.007
(0.004)

여성임원 존재
-0.290*
(0.133)

여성임원 15% 이상
-0.302*
(0.153)

성과배분제
0.478***
(0.124)

0.471***
(0.124)

0.475***
(0.124)

조직혁신
0.590***
(0.127)

0.592***
(0.127)

0.591***
(0.127)

상수
-2.148**
(0.725)

-2.165**
(0.725)

-2.139**
(0.726)

관찰 수 1,760 1,760 1,760

Adj.R-squared 0.125 0.125 0.125

<표 3> 여성임원의 수적 임계치 검증 분석

주: ***p<0.001, **p<0.01, *p<0.05;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

2. 성과배분제 및 조직혁신의 효과

<표 2>의 모델 1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성과배분제를 시행하는 기업에서는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다양성 정책을 명문화할 가능성이 1.6배 높게 나타

났다. 또한 성차별금지 조항을 포함할 가능성은 1.44배(모델 2), 결혼차별금지 

조항을 포함할 가능성은 1.47배(모델 3) 높았다(<표 2> 참고). 

이 결과는 성과배분제가 성과 중심 평가 원칙을 확립하면서, 성과와 무관한 

속성에 따른 차별을 배제하도록 제도적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집단 성과를 공유하는 구조에서 특정 구성원에 대한 차별은 협력을 저해하고 

제도의 효과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기업은 차별금지를 명문화함으로써 제도

적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표 2> 및 <표 3> 참고). 

조직혁신을 도입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다양성 정책을 명문화

할 가능성이 1.88배 높게 나타났다(모델 1). 그중 성차별금지 조항을 포함할 

가능성은 1.72배(모델 2), 결혼차별금지 조항을 포함할 가능성은 1.49배(모델 

3) 높았다(<표 2> 참고). 

이 결과는 조직혁신 과정에서 다양성의 기능적 가치를 인식한 기업이 이를 

공식 정책으로 제도화한다는 논의와 일치한다. 또한 혁신 과정에서 형성된 개

방성과 실험 허용의 경험은 차별 문제 역시 조직 개선 과제로 인식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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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조성한다. 따라서 조직혁신을 도입한 기업은 다양성을 보호하고 활성

화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조직 운영 논리와 여성임원의 상호작용 효과 

여성임원의 영향력은 조직 운영 논리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표 

4>는 성과배분제 및 조직혁신과 여성임원 비율의 상호작용 효과를 제시한다. 

성과배분제를 도입한 기업에서는 여성임원 비율이 증가할수록 다양성 정책을 

명문화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모델 6), 성차별금지 조항을 포함할 가능성 또

한 높아졌다(모델 7).

변수

모델 6 모델 7 모델 8 모델 9 모델 10 모델 11

다양성 

정책 

명문화

성차별

금지 조항

결혼차별

금지 조항

다양성 

정책 

명문화 

성차별

금지 조항

결혼차별

금지 조항

여성임원 비율
-0.013**
(0.005)

-0.017**
(0.005)

-0.008
(0.005)

-0.013**
(0.005)

-0.012*
(0.005)

-0.005
(0.005)

성과배분제
0.354**
(0.133)

0.192
(0.136)

0.326*
(0.141)

0.466***
(0.124)

0.359**
(0.127)

0.389**
(0.133)

조직혁신
0.574***
(0.127)

0.525***
(0.130)

0.392**
(0.136)

0.458***
(0.137)

0.443**
(0.139)

0.396**
(0.146)

성과배분제 X 
여성임원 비율　

0.022**
(0.008)

0.031***
(0.009)

0.011
(0.008)

조직혁신 X 
여성임원 비율

0.020*
(0.008)

0.016*
(0.008)

0.001
(0.009)

산업(준거 = 서비스업)

 제조업
-0.372
(0.221)

-0.284
(0.227)

-0.215
(0.238)

-0.380
(0.220)

-0.287
(0.225)

-0.215
(0.237)

 건설업
-0.298
(0.287)

-0.381
(0.301)

-0.382
(0.324)

-0.310
(0.287)

-0.396
(0.300)

-0.389
(0.323)

 유통업
-0.468
(0.247)

-0.382
(0.255)

-0.164
(0.265)

-0.478
(0.247)

-0.387
(0.253)

-0.164
(0.265)

 통신 및 
전문기술

-0.249
(0.270)

-0.277
(0.277)

-0.128
(0.287)

-0.265
(0.269)

-0.286
(0.276)

-0.129
(0.286)

 금융업
0.505

(0.392)
0.507

(0.382)
0.360

(0.374)
0.483

(0.393)
0.485

(0.382)
0.362

(0.374)

<표 4> 성과배분제 및 조직혁신과 여성임원 비율의 상호작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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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p<0.001, **p<0.01, *p<0.05;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

변수

모델 6 모델 7 모델 8 모델 9 모델 10 모델 11

다양성 

정책 

명문화

성차별

금지 조항

결혼차별

금지 조항

다양성 

정책 

명문화 

성차별

금지 조항

결혼차별

금지 조항

 부동산
-0.761**
(0.294)

-0.664*
(0.308)

-0.312
(0.321)

-0.763**
(0.293)

-0.648*
(0.306)

-0.305
(0.321)

지역(준거 = 수도권)

 광역시
-0.079
(0.149)

-0.233
(0.157)

-0.235
(0.167)

-0.082
(0.149)

-0.242
(0.157)

-0.243
(0.167)

 기타
0.146

(0.130)
0.042

(0.134)
-0.083
(0.144)

0.142
(0.129)

0.032
(0.134)

-0.087
(0.143)

노조 유무
0.278*
(0.138)

0.183
(0.142)

0.022
(0.150)

0.275*
(0.138)

0.175
(0.141)

0.020
(0.150)

1인당 임금(log)
0.203

(0.163)
0.276

(0.173)
0.493**
(0.188)

0.207
(0.163)

0.281
(0.172)

0.494**
(0.188)

기업규모(준거 = 100인 이하)

 100-300인
-0.055
(0.138)

-0.086
(0.145)

-0.081
(0.156)

-0.062
(0.138)

-0.098
(0.144)

-0.086
(0.156)

 300-500인
0.017

(0.198)
-0.155
(0.206)

-0.060
(0.216)

0.028
(0.198)

-0.146
(0.205)

-0.059
(0.216)

 500인 이상
0.224

(0.198)
0.210

(0.202)
0.263

(0.209)
0.198

(0.198)
0.173

(0.201)
0.250

(0.209)

사업체 업력(연도)
-0.005
(0.004)

-0.002
(0.004)

-0.001
(0.004)

-0.004
(0.004)

-0.002
(0.004)

-0.001
(0.004)

상장 여부
0.197

(0.151)
0.248

(0.153)
0.166

(0.161)
0.211

(0.151)
0.263

(0.153)
0.168

(0.161)

여성근로자 비율
0.005

(0.003)
0.004

(0.003)
0.006

(0.003)
0.005

(0.003)
0.004

(0.003)
0.006

(0.003)

장애인근로자 
유무

0.232*
(0.118)

0.376**
(0.123)

0.318*
(0.132)

0.232*
(0.118)

0.368**
(0.123)

0.312*
(0.132)

외부네트워킹
0.281*
(0.125)

0.310*
(0.129)

0.327*
(0.137)

0.275*
(0.125)

0.300*
(0.129)

0.324*
(0.136)

인사자문
0.120

(0.116)
0.061

(0.121)
-0.001
(0.130)

0.126
(0.116)

0.065
(0.121)

-0.000
(0.130)

인사위원회
0.877***
(0.114)

0.974***
(0.120)

0.976***
(0.131)

0.880***
(0.114)

0.966***
(0.120)

0.971***
(0.131)

상수
-2.093**
(0.728)

-2.737***
(0.773)

-4.086***
(0.845)

-2.114**
(0.728)

-2.777***
(0.770)

-4.105***
(0.844)

관찰 수 1,760 1,760 1,760 1,760 1,760 1,760

Adj.R-squared 0.128 0.133 0.116 0.127 0.128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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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성과배분제를 운영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에서 여성임원 

비율이 증가할 때 나타나는 상반된 효과를 나타낸다. 성과배분제를 도입한 기

업에서는 여성임원 비율이 높아질수록 다양성 정책 명문화와 성차별금지 조항 

포함 확률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반면 성과배분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에서는 여성임원 비율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다양성 정책 명문화 확

률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림 1] 여성임원 비율과 성과배분제의 상호작용 효과

이러한 결과는 성과주의 제도 맥락이 여성임원의 역할을 재구성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성과로 평가받는 환경에서는 여성임원이 제안하는 다양성이나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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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정책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요구로 해석되기보다, 성과주의 원칙과 

일관된 제도적 선택으로 정당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객관적 성과 기준은 정

책 제안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절차적 공정성은 정책 제기 과정에서 개인적 

위험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성과배분제는 여성임원을 다양성의 상징적 표

식이 아니라, 제도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행위자로 자리매김하는 제도적 기반

으로 기능한다.

조직혁신과 여성임원 비율의 상호작용 효과 역시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조

직혁신을 도입한 기업에서는 여성임원 비율이 증가할수록 다양성 정책과 성차

별금지 조항을 명문화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상승했다(모델 9, 10). 

[그림 2] 여성임원 비율과 조직혁신의 상호작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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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요인

통제변수 중에서 장애인 근로자 존재 여부가 다양성, 성차별금지, 결혼차별

금지 조항을 명문화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 근로자가 기업에 고용됨으로써 조직의 규칙과 관행에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로 기능한다는 것을 보여준다(이지나·황명진, 2021).

인사 전문가의 외부 네트워킹 활동과 인사위원회의 구성 역시 다양성 정책

의 명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 전문가는 단순한 

정책 집행자가 아니라 고용 평등 규범을 조직 내부로 번역하고 제도화하는 능

동적 행위자이다(Dobbin, 2009). 이들은 외부 네트워킹 활동을 통해 타 조직

의 관행과 사회적 규범을 학습하고, 이를 기업의 인사제도에 반영함으로써 다

양성 규범에 대응한다. 이러한 과정은 법적 환경에 대한 조직의 상징적 순응으

로 개념화될 수 있으며, 인사 전문가가 외부의 법적·규범적 압력을 조직 내부

의 공식적 절차와 제도로 전환하는 핵심 매개자임을 보여준다(Edelman, 

1992). 특히 인사 전문가들이 법적 의무에 앞서 자발적으로 다양성 프로그램

을 확산시켜 온 과정은, 전문직 네트워크가 다양성 제도화를 주도해 온 행위자

임을 보여준다(Dobbin, 2009).

한편 인사위원회는 외부 인사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규범과 외부의 기대를 기업의 인사제도에 내재화하는 통로로 기능한다. 노동

조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노조의 여성 대표

성이 낮고 다양성 의제가 주요 단체 교섭 문제로 다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

한다(김수한, 2026).

Ⅴ. 결론 및 함의

노동시장의 인적 구성 변화와 함께 ESG·지속가능경영이 기업의 핵심 과제

로 부상하면서 다양성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중간 이상 

관리직 및 고위직에서 여성 대표성이 낮으며, 이는 개별 기업의 ESG 평가와 

국가 간 성평등 비교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주요 원인이다. 이러한 비판이 지

속되면서 여성임원 기용이 주요 과제로 부상했다. 기업들은 고위직 여성 확대

를 통해 다양성 확대에 관한 사회적 기대를 충족하고 대외적 이미지를 개선하

려 한다(강민정 외, 2018). 그렇다면 여성임원의 기용은 이러한 차별적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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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선하고 조직 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가?

여성임원은 기업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주체로 기대되어 왔다. 이론적으로 

여성임원은 관리자로서 주요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며 제도 도입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설계하고, 여성친화적 조직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성불평등 관행을 해체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제시된 바 있다(Skaggs, Stainback & Duncan, 

2012).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여성임원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조직 내 성평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환경에서 여성임원은 제도 개혁을 위한 행위성을 발휘하기 어렵고, 대외

적 이미지를 위한 상징적 역할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이다(Cook, Glass & 

Ingersoll, 2024). 이는 여성임원의 영향력이 다양성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

는 조직의 운영 논리와 제도적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1,760개 사업체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성 정책과 차별금지 조항 명문화 과정에서 여성임원이 미치는 영향을 분

석했다. 특히 성과배분제와 조직혁신이라는 조직 조건이 여성임원의 영향력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규명했다. 핵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임원은 그 자체만으로는 다양성 정책과 차별금지 조항을 명문화

하는 데 부적(負的)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는 제도적 조건이나 조직문

화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여성임원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보다 다양성의 

상징적 표식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성임원은 여전히 실질적인 의

사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적 위치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제약

은 여성임원의 영향력이 제도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둘째, 성과배분제와 조직혁신은 여성임원의 영향력을 실현하는 중요한 조건

으로 나타났다. 성과배분제를 도입한 기업에서 여성임원 비율이 증가할수록 

다양성 정책 명문화와 성차별금지 조항 도입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아졌으

며, 조직혁신을 추진한 기업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나타났다. 이는 여성임원의 

영향력이 단순히 숫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보상체계와 조직

문화에 의해 조건적으로 작동함을 보여준다.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는 여성임

원에게 정당성과 정책 제안의 근거를 제공하며, 조직혁신은 다양성을 가치 있

는 자원으로 재인식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여성임원은 다

양성의 상징이 아니라 제도 변화를 추진하는 실질적 행위자로 전환된다.

이 연구 결과는 기업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다양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기업 다양성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여성임

원의 양적 증가를 넘어 실질적 권한 확대가 요구된다. 여성임원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조직적, 제도적 지원이 부재할 경우, 이들은 상징적 존재에 머무를 



여성임원이 기업의 다양성 정책 도입에 미치는 영향: 성과배분제와 조직혁신의 조절효과 29

가능성이 높다. 이 연구의 결과는 여성임원의 수를 늘리는 노력과 동시에 여성

임원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건을 마련하

는 것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둘째,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평가 및 보상체계는 기업 다양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 성과배분제는 여성임원의 역량 발휘에 합리적 근거

를 제공하며, 이는 여성임원이 다양성 정책 도입과 같은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명확한 지표와 투명한 절차에 기반한 제도적 변화는 

기업 다양성 확대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셋째, 혁신 논리가 작동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혁신적인 조직에서 여성임원의 다양성 추진 노력이 새로운 비전 

제시와 전략적 우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 차원에서 혁신

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조직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려면 여성임원 확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와 

혁신 친화적 조직문화라는 구조적 조건이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

이 연구는 다양성 정책과 차별금지 조항의 명문화 여부를 분석했으나, 명문

화된 정책의 실제 운영과 효과성까지는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다양성 정책의 명문화는 성평등한 기업을 만드는 중요한 토대이다. 이 연구의 

기술통계 결과에 따르면 다양성 정책을 명문화한 기업은 40%에 미치지 못한

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다양성 정책의 실행에 앞서 해당 정책을 채택하고 도

입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다양성 정책의 명문화는 단순

한 형식적 절차를 넘어 기업이 다양성을 수용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의의와 동시에 이 연구의 한계점은 후속 연

구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시차 설계에 관한 방법론적 보완이다. 이 연구는 2019년 독립변수가 

2021년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2년 시차 설계를 적용했으나, 다

양성 정책 명문화의 도입 시기를 직접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2021년 조사 시점 이전에 이미 해당 정책을 도입한 기업의 경우 인과 추정에 

편향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향후 연구에서는 정책 도입 

시점을 직접 확인하거나 사건사 분석을 적용함으로써 인과적 선후 관계를 보

다 엄밀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다양성 정책 측정의 범위와 분석 대상의 확장이다. 이 연구의 논의는 

다양성 정책 명문화, 성차별금지 조항, 결혼차별금지 조항에 한정되어 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젠더 불평등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아울

러 기업의 ESG 및 다양성 관련 정책 논의가 성별 불평등, 결혼, 출산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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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되어 있는 현황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김수한, 2026). 그러나 다양성 

정책은 학력, 장애, 연령, 성적 지향, 병력, 고용형태, 출신지역, 종교, 인종 등 

법적·제도적 보호 범주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 문화적 배경, 생활 경험의 

차이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를 포괄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기업이 어떤 유형

의 다양성에 주목하고 이를 정책화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적·제도적 조건이 무엇인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차별금지 조항과 결혼차별금지 조항 간의 효과 차이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성차별금지 조항과 달리 결혼차별금지 조항

의 도입에 대해서는 여성임원의 효과 및 조절효과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결혼차별금지는 성차별금지에 비해 적용 범위가 특정 생애사건에 한

정되어 이를 내규에 명문화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또한 여성임원

이 이 의제를 조직 내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성차별금지보다 더 큰 

제도적·문화적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두 조항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이론적 기제는 향후 연구에서 보다 정교하게 규명되어야 할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성과주의 보상체계의 다층적 효과에 관한 심층적인 고찰이다. 

이 연구는 성과주의 보상체계가 젠더화된 평가 관행을 해체하는 기제로 작동

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논의했으나, 개인별 성과평가가 내부 경쟁을 심화시

켜 오히려 여성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 그리고 집단 성과배분제

가 집단 동질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귀결될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구분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성과주의의 유형과 운영 방식을 보다 세분화하여 

그 효과의 조건성을 규명하는 작업은 후속 연구의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이 연구는 여성임원의 영향력이 조직의 운영 방식과 제도적 환경에 따라 달

라진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여성임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다양성 정책의 도

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여성임원이 실제로 조직 변화를 이끌 수 있으려면,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와 혁신 친화적 조직문화가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 여성 

대표성 확대와 이러한 구조적 조건이 함께 갖추어질 때, 기업 내 다양성을 향

한 실질적 변화가 가능해진다.

■ 투고일：2026년 1월 30일  ■ 심사일：2026년 3월 6일  ■ 수정일：2026년 3월 11일  ■ 게재확정일：2026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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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omen Executives and Diversity Policy 

Formalization in Korea

Jiyeon Lee* ･ Soohan Kim**

This study examines whether female executives serve as agents of 

change in the adoption of corporate diversity policies and 

anti-discrimination provisions. Using the Workplace Panel Survey, we 

investigate the effects of female executive representation on the 

introduction of diversity policies, gender discrimination prohibitions, 

and marital status discrimination prohibitions, and identify moderating 

effects based on organizational management practices. The analysis 

finds that female executives generally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formalization of diversity policies and anti-discrimination provisions. 

However, this negative effect shifts in a positive direction depending on 

organizational management practices. Specifically, in firms that operate 

profit-sharing schemes or implement organizational innovation, an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female executives significantly raises the 

likelihood of formalizing diversity policies and adopting gender 

discrimination prohibitions. This suggests that female executives can 

contribute to expanding diversity when performance-oriented fairness 

principles and innovative organizational cultures are in place.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increasing the number of female executives alone is 

unlikely to lead to the adoption of diversity policies, and that real 

change toward diversity becomes possible only when the expansion of 

female representation is accompanied by the cultivation of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Keywords : Female Executive, Diversity, Anti-Discrimination, 

Performance- Based Compensation, Organizational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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